




검사대상 승강기 및 수수료 안내
[고객안내번호 : 4013 -1812-0394-2]

1. 건물정보
건 물 명 뚝도정수센터

건 물 주 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27(성수동1가)

안전관리자 서 * 호 (교육유효만료일자 2021.02.07 일까지)

2. 고객전용납부계좌 (납부금액 : 241,120원)

국 민 은 행 67659011198569 기 업 은 행 08201341597095

농 협 은 행 79016638199133 신 한 은 행 56209190221702

우 리 은 행 27378103018852 우 체 국 81081180117462

※ 전자세금계산서발행은 승강기민원24에서 검사신청 시 입력한정보로발행됩니다.

(발행된 세금계산서의 수정은 발급일로부터 익월 10일까지만가능)

3. 검사대상 승강기 및 수수료
검사종류 정기검사 검사대수 2대 총수수료 241,120원

순번
검사주기
도래일

호기
(설치장소)

승강기
고유번호

승강기형식 승강기종류
운행층수/
주행길이(m)

검사수수료
(*휴일야간)

번호판
수수료

분동
수수료

부가세

1 2018.12.15 1(1-1) 0085-552 로프식 장애인용 3 109,600 0 0 10,960

2 2018.12.15 2(1-2) 0085-551 로프식 장애/전망용 3 109,600 0 0 10,960

합계 219,200 0 0 21,920

총합계 241,120
※ 동일건물 내 여러 대의 승강기에대하여 관리편의등을 위하여검사주기를 통합하고자 하실 경우에는 "승강기민원24"에서 승강기 검사주기 조정

을신청하시기 바랍니다.(승강기민원24 → 민원신청 →행정민원 →승강기검사주기 조정신청)

※ 완성검사, 수시검사, 정밀안전검사분동수수료 안내

- 「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시행규칙」 별표9에 따라 분동(하중시험을 위한 무게추) 수수료(73,000원, VAT별도)는 별도산정됩니다. 다만, 관리주

체께서분동을 준비하는경우 분동수수료는 제외됩니다.

- 「승강기 안전검사기준」 (행정안전부고시)제17조와관련하여 정격하중이 5,000Kg을 초과하는승강기는 수검자(승강기 관리주체 등)가

분동을직접 준비하여 하중시험을 받아야합니다. 이 경우 분동수수료가 제외됩니다.

문의 : 고객지원센터 1566-1277



건물 내 승강기 전체 보유현황

순번 검사주기도래일 호기(설치장소) 승강기고유번호 승강기형식 승강기종류 운행층수/
주행길이(m) 적재하중(kg)

1 2018.12.15 1(1-1) 0085-552 로프식 장애인용 3 1,000

2 2018.12.15 2(1-2) 0085-551 로프식 장애/전망용 3 1,600

- 이 하 여백 -


